
산정특례 고시 일부개정 관련 질의·응답

❍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에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

가로 발생한 경우(전이암 제외)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❍ 암 산정특례 등록 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신규, 재등록, 중복암 구

분하여 신청

- ☑신규 :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, 기 등록된 암의 특

례기간 종료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산정특례 신청하는 경우

- ☑재등록 : 신규로 등록한 암의 산정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재등록 사유*가

발생하여 산정특례 신청하는 경우

* 등록된 암의 잔존암이 있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조직의 제거․소멸의 목적으로 수

술, 방사선․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,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

- ☑중복암 :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

발생(전이암 제외)하여 산정특례 신청하는 경우

- ☑중복암 ☑재등록 : 중복암으로 등록한 암의 산정특례 종료시점에 재

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

Q1  2017.7.1.부터 산정특례 암 등록 방법

Q2  중복암 등록 시 산정특례번호 부여방식 

❍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각각 산정특

례번호 부여

❍ 적용시작일

-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 : 확진일부터 적용

-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: 신청일부터 적용 

❍ 적용종료일 :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전날

예시 1)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

‘14.1.1. 유방암 확진, ’14.1.20.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‘17.8.5. 폐암 확진, ’17.9.1.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‣ 0114****** C50 ‘14.01.01. ~ ‘18.12.31.

‣ 0117****** C34 ‘17.08.05. ~ ’22.08.04.

예2)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한 경우

‘14.1.1. 유방암 확진, ’14.1.20.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‘17.8.5. 폐암 확진, ’17.10.5.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‣ 0114****** C50 ‘14.01.01. ~ ‘18.12.31.

‣ 0117****** C34 ‘17.10.05. ~ ’22.08.04.

Q3 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상병 확인방법

❍ 공단 홈페이지(요양기관정보마당)「산정특례자격확인」화면에서 산정특례

대상자 조회 시 암으로 등록한 상병코드 확인(‘17.7.1.부터 조회서비스 제공)

Q4  중복암의 산정특례 기간 



예3) 기존 특례적용암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등록 신청한 경우

☞ 중복암 등록 신청일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

‘12.1.1. 유방암 확진, ’12.1.20.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‘16.8.5. 폐암 확진, ’17.11.5.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‣ 0114****** C50 ‘12.01.01. ~ ‘16.12.31.

‣ 0117****** C34 ‘17.11.05. ~ ’21.08.04.

예4)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이내에

등록 신청한 경우 ☞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

‘17.9.20. 유방암 확진, ’17.9.22.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‘17.9.10. 폐암 확진, ’17.10.5.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‣ 0114****** C50 ‘17.09.20. ~ ‘22.09.19.

‣ 0117****** C34 ‘17.09.10. ~ ’22.09.09.

예5)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후 등록

신청한 경우 ☞ 신청일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

‘17.9.20. 유방암 확진, ’17.9.22.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‘17.8.5. 폐암 확진, ’17.10.5.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‣ 0114****** C50 ‘17.09.20. ~ ‘22.09.19.

‣ 0117****** C34 ‘17.10.5. ~ ’22.08.04.

❍ 적용중인 암 산정특례 상병기호와 3단까지 같으면 등록 불가

❍ C77(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), C78(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

악성 신생물), C79(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신생물) 등록 불가

Q5  2017.7.1.이전 확진 받은 중복암 등록 

❍ 2017.7.1.이전에 확진 받은 중복암(전이암 제외)도 등록 가능

- 중복암을 ‘17.7.1일 이전 확진 받은 환자가 제도시행일(‘17.7.1.)로부터 3개월

이내(’17.7.1.~‘17.09.30.)에 공단에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중복암의 적용

시작일은 ’17.7.1일부터 시작, 종료일은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되는

날의 전날(‘17.7.1일부터 잔여기간만 적용)

- 3개월경과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적용

예) ‘15.9.20. 유방암 확진, ’15.9.22.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‘16.8.5. 폐암 확진, ’17.9.5.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

‣ 0114****** C50 ‘15.09.20. ~ ‘20.09.19.

‣ 0117****** C34 ‘17.07.01. ~ ’21.08.04.

Q6  중복암으로 등록 불가능한 상병기호


